
2019-○○○ 감  1월 처  취  청

처  

지 지갑 도

결  

지 징계사 가 고, 징계양  징계재량  탈·남용한 것 라 볼 수 없 .

 

규 ｢ 가공 원 ｣ 63 ( 지  )

청  : ○○○ 

  ○○고등학     직   사

피청  : ○○ 감

피청  2019. 8. 12. 청 에게 한 감  1월 처 에 하여 청  2019. 8. 31.  취

 하는 청  하여 원 는 심사  거쳐 다 과 같  결 한다.

 주 

청  청  각한다.

  

1. 사건 경과

가. 청  2012. 3. 1. 사  용 어, 2017. 3. 1.  ○○고등학  아 근 하고 다.

나. 청  2019. 2. 27. ○○키   내 사 함에  해당 사 함  직 에 사용했  사람  

고 간  44,000원, 신용 드, 신  등  들어 는 여 용 지갑  견하고  가 갔다.

다. 청  2019. 4. 4. 도 피 사건에 하여 ○○경찰 에  도 사실  하는 취지  피

신  하 다.

라. ○○검찰청  2019. 4. 15. 청 에 하여 도   처  하 다. 

마. 피청  2019. 5. 30. 청 에 해 경징계 결  하 다.

. ○○ 청 공 원 징계 원 는 2019. 7. 15. 청 에 해 감  1월  결하 다.

사. 피청  2019. 8. 12. 청 에 하여 감  1월 처  하 다.

2. 처  사

가. 징계원   사실

1) 청  2019. 2. 27. 18:56경 ○○키   내에  피해  □□가  44,000원, KB 드 등 신

용 드 4매, 주민등 , 운 허  등  들어 는 여 용 지갑  171  사 함에 어  것  

견하고  몰래 가 가 취한 사실  다.



2) 에 ○○검찰청  ‘ 도(「 」 329 )’  2019. 4. 15. ‘ ’ 처  았다.

나. 청  진술

청  2019. 7. 15.에 개  2019  6  ○○ 청 공 원 징계 원 에 하여 진

술한 에 ,

1) 청  2019. 2. 27. 18:56경 ○○키   내에  피해  □□가  44,000원, KB 드 등 신

용 드 4매, 주민등 , 운 허  등  들어 는 여 용 지갑  171  사 함에 어  것  

견하고  몰래 가 가  취한 사실  하 다.

2) 청  지갑  건에  지 않고 지갑 그  돌 주었 , 피해  합 하여 피해 가 처

원  해 주었다고 진술하 다.

3) 한 아  아 지  못  행동에 해  하고  처  란다고 하 다.

다. 거  단

청 에 한 징계 결 , 료, 참고  진술, 본  진술 등  합  검 · 단한 결

과,

1) 청  2019. 2. 27. 18:56경 ◯◯키   내에  피해  □□가  44,000원, KB 드 등 신용

드 4매, 주민등 , 운 허  등  들어 는 여 용 지갑  171  사 함에 어  것  견

하고  몰래 가 가 취하 고, 2019. 4. 4. 경찰에  연락   지 돌 주지 않  사실  

다.

2) 청  「 」 ( 도) 는 행  당시  상    여하  막 하고 고도  도  

는 원   상한 것 라고 단 다. 다만 피해  합  해 한 , 직  

 없는 사고  한 비 라고 는 , 감경  비 가 아니므  포상 감경  가능한 , 본

 하고 는 에 해 는 상참  여지가 다.

라. 결

청   같  「 」 329   행 는 「 가공 원 」 63 ( 지  )  

한 것  「 가공 원 」 78  1항에 규  징계사 에 해당 , 징계양 에 어 는 

「 공 원 징계 」 15   「 공 원 징계양  등에 한 규 」 2  규 에 한  

상  참 하여 주 과 같  결한다.

3. 청  주

가. 청  습득한 지갑  우체통에 거나 경찰 에 갖다주는  지갑  주  찾아 주어야

겠다는 생각  사 함에  지갑  꺼낸 , 학  골프  동한 후 겉 과 지  골프  

내 사 함에 어  채 집  돌아 는  개학  신없  쁜 시간  계   2019. 4. 

4. 경찰   아 지갑에 한  생각해 냈고, 시 그 지갑  경찰 에 달하 다.

나. 경찰  청 에게 “ 도에 해당한다. 큰 해가 는 것도 아니고, 하  별  없지만,  

하   커진다.”라  청 에게  강 하 고, 청  지  하  실수라

고 얘 했지만, 사가 끝난 후 아 본 신 에는 사실상 도  하는 취지  재 어 

었다. 에 청  항 하 나, 경찰  “지갑  가 간 것  맞지 않느냐. 그 내용  에 

 것에 과하다.  할 말  다  검찰에  하시라.”  청  항  수 지 않게 겼다. 

청  검찰에  결   해 비하   검찰  가  사 없    처

 한 것 다.

다. 청  해당 지갑에  신용 드   사용하지 않았 므  피해 도 지갑  찾  후 고

 취하하 , 청  해당 지갑  골프  사 함에 어  채 어 는 , 2019. 4. 4. 



경찰  연락   지 지갑  사 함에 그  었고, 청  충 한  어 해당 지갑

 취할 동 가 없 , 키  특 상 CCTV가 어 다는  청 도  알고 었

다는 에 비 어 볼  청 에게는 득 사가 었다고 보  어 다.

라. 청  행  한 한 거가 피  신 에 과한 상 에  경찰  피  신

는 사재 에  피고  그 내용  할 에 한하여 거  할 수 는 , 청  재  

았다   사실에 한 아 런 거가 없는 상태가 고, 죄가  수 에 없는 상 었다.

마. 라  경찰  신 만  근거   한 검찰  단  지  수 없 , 경찰  신

, 검찰  단   한 징계처  역시 지 어 는 안 다.

4. 단

가. 징계사   여

청   하는 취지  재  경찰  피 신 는 강 에 한 것 고, 여러  

볼  청 에게는 득 사가 었다고 보  어 우므  경찰  신  검찰   처

 근거  한  사건 처  하다는 취지  주 하나,  거  체  취지에 다 과 

같  사  합  고 하    청  주   없다.

① 청  해당 지갑  우체통에 거나 경찰 에 가 다주  해 가 갔다가 돌 주는 것  어

다고 주 하나, 통상   경우 경험 상 실  습득할  해당 시  리하는 주

체에 맡 는 것  고, 만  청  경찰 에 해당 지갑  가 다  사가 었다   습

득한 ○○키  에  과 190m(직 거리 90m) 거리에 고 청  학  가는 동 에  

크게 어나지 않는 ○○지 에  쉽게 가 다  수 었다는  고 하  청  주  

신빙  낮다.

② 청  해당 지갑  습득한 당 에도 학  내 골프 에  동료 사  골프   에 미루어 볼 

 지  학  내 골프  수납  용하  것  보 므  청  지갑  습득한 

2019. 2. 27.   경찰에 돌  2019. 4. 4. 지 해당 지갑  재  지하지 못하 다고 

하 는 어 다.

③ 청  경찰  강압에 해 신 가 었고, 에 해 변  하여 검찰 수사 단계에

 복하  하 다고 주 하고 나, 청  경찰  피  신   후 충  신  

하고 에 복할 수 었 , 나아가 만  청  해당  내용  비 하여 검찰  

 처 에 해 복하고  하는 경우  충 하고 미 변  어  청 는 

변 사  통하여 충  헌 재 에 헌 원심  청 할 수 었 에도  청 하지 아니하

다.

④ 도 행 는 경  어 움 나  여  상 없  루어질 수 므  청  경  사  

다거나  충 하다는 만  청  득 사  하  어 다.

나. 징계양   여

1) 원  피징계 에게 징계사 가 어  징계처  하는 경우 어 한 처  할 것 지는 징계  

재량에 맡겨진 것 고, 다만 징계 가 재량  행사  한 징계처  사 통 상 하게 타당

 어 징계 에게 맡겨진 재량  남용한 것 라고 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  한 

것 라고 할 것 , 원에 한 징계처  사 통 상 하게 타당  었다고 하  체  

사 에 라 징계  원   비 사실  내용과 질, 징계에 하여 달 하 고 하는 행 목 , 징

계양   등 여러  합하여 단할  그 징계내용  객   당하다고 

할 수 는 경우라야 한다( 원 2011. 5. 13. 고 2011 471 결 등 참 ).

2) 앞  살펴본  같  청 에 한 징계사 가 고, ① 원에게는  직업 보다   



도  고 원  상행 는 본   원사  체에 한 민  신뢰  실 시

킬 우 가 다는 에  보다 엄격한 지  담하는 ( 원 2000. 6. 9. 고 98

16613 결 참 ), ② 청  학생들  가 는 사  학생들  과 리 식 함양에 

지 한 향  미 는 지 에 므  러한 죄행 는 학생들에게 미 는 악 향  크다고 보 다

는 , ③ 「 공 원 징계양  등에 한 규 」  ‘ 지  ’  ‘그  지  

’에 해 ‘비  도가 심하고 경과실  경우 또는 비  도가 약하고 과실  경우’ 감

 하고 고 청  행 는 에 해당 다고  할 수 어 청 에 한 감  1월 

처  과 하다고 보  어 운  등  합  고 해 볼 ,  사건 감  1월 처  사 통

상 재량  하게 탈·남용한 것 라고 볼 수 없다.

5. 결

상에  살펴본  같  청  징계사 가 ,  사건 처  사 통 상 재량  탈·

남용한 것  볼 수 없어 주 과 같  결 한다.


